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43,509,938 16,305,298

일반회계 470,970,928 14,129,128

특별회계 72,539,010 2,176,170

공기업특별회계 38,211,512 1,146,34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8,211,512 1,146,345

기타특별회계 34,327,498 1,029,825

주택사업특별회계 12,200 366

의료보호특별회계 422,822 12,68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00,000 15,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95,000 14,850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11,176 30,335

수질개선특별회계 31,102,630 933,079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 783,670 23,510

제 2 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조서] "붙임"과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조서]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93,39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1,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